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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931년 7월 1일 장춘 근교 만보산에서 이주 조선인과 중국인 농민이 충

돌하여,일본영사관 경찰이 발포한 만보산 사건이발생하였다.본고에서는

제3기관인 국제연맹에서 파견된리튼 위원회가 만보산 사건을 조사하면서

사건을어떻게인식하였는지를고찰하였다.리튼위원회는만보산사건에서

드러난만주문제중재만조선인의지위문제를주의해야한다는견해를제

시하였다.

재만 조선인의 법적 지위에 대해 중국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들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리튼 위원회는

재만조선인의중국귀화문제도유의하였다.일본에게재만 조선인은단속

대상이었으며,중국에 귀화한 조선인의 경우 중국이 일본 관할권을 부인할

우려가있었으나,구입한 토지를 일본에게 양도하게 하였다.한편 중국인에

게조선인은 수전경작(水田耕作)의 우수한기술을 가지고있지만 일본의 만

주침탈을 돕는 첨병이기도 하였다.

*광운대학교 동북아대학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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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사실을리튼위원회는스스로조사하고파악한후에재만조선인

은중일대립구조속에놓여있기때문에배려해야한다고명확하게이해하

였다.리튼위원회는재만조선인의거주권을보호하는최종적인 수단은중

일간의 분쟁조정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통해서 양당사국의 합의에

따라선발된 재판관으로 구성된중재재판소를 성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견해를보였다.본고는제3기관인리튼위원회가재만조선인의 지위

는 배려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는 것을 밝힌 점에 의의가 있다.

주제어：만보산 사건,  리튼 보고서 , 조사위원회, 재만 조선인, 상조권

1.머리말

장춘 근교에서 중국인 중개인 학영덕(郝永德)은 중국인 지주와 상조(商租)

계약한 토지를 조선인 농민에게 전대(轉貸)하였다.수전을 경작하기 위해그

들이 개착(開鑿)한 용수로가 중국인 농민의 토지를 분단시켜 토지 소유권을

침해하게되면서조선과중국농민이대립하게되었다.중일양국의관헌이

개입했지만중재에실패하였고,1931년7월1일조중농민이충돌하게되었

다.그때 일본 영사관 경찰이 진압을 위해발포했지만 사상자는 없었다.하

지만 이사건으로조선인사상자가많이 발생하였다는오보가조선에서확

산되자 조선에 거주하는 중국인을 박해하는폭동이발발하면서중국인100

명 이상이 학살되었다.이것이 만보산 사건의 전말이다.한편,중국 전역에

서는 배일 운동이 전개되었다.일본은 ‘만주’1)를 침략하기 위한 여론 조성

을 위해 이 상황을 이용하였고,그로부터 2개월 후에는 만주사변이 발발하

였다.

본고에서는만보산사건을당사국의시점이아닌제3자의입장에서재고

찰할 목적으로,국제연맹에서 파견한 조사위원회가 작성한  리튼 보고서 

(“ReportoftheCommissionofEnquiryintotheSino-JapaneseDispute”)를 해석하여 제3

1)이하 괄호 생략.또한 ‘만주사변’,‘만주국’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을 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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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시각으로 만보산 사건과 그 사건의 당사자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만보산 사건에 대해서는 朴永錫의 여러 연구를 종합한  萬寶山事件硏

究：日帝 大陸侵略政策의 一環으로서의 (1985,亞細亞文化社)는 한국․중국․

일본자료를수집하고면밀히해독했을뿐만아니라,생존중인관계자들을

만나 오럴히스토리조사를바탕으로재만조선인의상조권을둘러싼당사

국간의이해관계를검증하여사건을상세하게밝혔다.또한만보산사건으

로 초래된 조선 내의 중국인 배척 운동과 중국에서의 배일 운동도 다루었

다.그리고 만보산 사건은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려는 의도를 넘어 조․중

양민족이 함께 적극적인 대일 투쟁의 의지를 북돋우는 결과를 유도하였다

고 결론지었다.

최근의 대표적인 연구로서는 孫承會의 연구가있다.｢萬寶山事件과 中國

共産黨｣(2003, 東洋史學硏究 83)에서는중국측의대응에중점을두었다.국민

당 정부는 원래 조선인을 일본의 앞잡이로 여겨 구축 정책을 전개했으며,

만보산 사건의 주요한 원인은 일본의 만몽침략에 있으므로 만보산 사건의

책임이 일본에있다고 강조함으로써 중일외교교섭의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하였다.공산당은사건의원인은만몽침략뿐만아니라일본에의한반제국

주의혁명투쟁의진압에있다고하여국민당과공산당이만보산사건에대

해 서로 대립된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한편,만보산사건을수습하기위해노력한주체로써재만독립운동단체

에 착안한 논문으로 김광재의 ｢만보산 사건과 한중관계｣(2001, 殉國 126)가

있다.만보산 사건 이후,한국에서 무차별적인 중국인 배척 사건이 일어난

것을언론계,國民府,그리고상해임시정부는조중 관계의위기로파악하는

동시에 재만 조선인의 안전을 위해사태를수습하려고했었다는사실을밝

혔다.그중에서도 동북지방에서 활동했던 독립운동가들은 ‘吉林韓僑萬寶山

事件討究委員會’를 조직하여 적극적으로 사태를 종식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악화된 관계는 개선되지 않았으며,결국에는 1931년 만주사변의 발발에 이

르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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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한국,중국일본 측의자료를 주로이용한 연구이다.이러한논문

에대해서,본고에가장가까운시점으로쓰인논문에는나가타아키후미(長田

彰文)의 ｢ 万宝山事件 と国際関係―米国外交官などが見た事件の一側面｣(2007, 上智

史学 52)이 있다.이논문은제3자적입장인미국 외교단 및보도 기관이본

국으로 보낸 만보산사건의보고서를통해서만보산사건을 더욱 객관적으

로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미국의 조선에 대한 관심은 그다지 크다

고 할 수 없었지만,미국이 일본 측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

것을 밝혔다.

본고에서는만보산사건이제3기관에게어떻게파악되었는지에대해  리

튼 보고서 를 활용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리튼 보고서 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류탸오후 사건 후의 중․일간 분

쟁에 관하여 중국 정부가 1931년 9월 21일부의 서신을 국제연맹에 보내

“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제연맹에서 ‘중립불편(中立不偏)’의 위원회를

만주에파견할필요가있다”고강력히호소하여,국제연맹에서리턴백작을

위원장으로 한 조사위원회가 파견되어 조사한 결과 보고서이다.

그 내용은 다음 장에서도 설명하겠지만,조사위원회의 조사는 단순히 사

건으로표출된만주사변및만주국에관한내용만을조사한것이아니라만

주의 역사를 조사하고 독자적인견해를 제시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그리고

일본이 어떻게 만주에 접근하였고 어떤 경위를 거쳐서 사변이 일어났는지

를검증하였다.만보산사건은만주사변에이르는과정에서중․일간의발

생한 주요한 갈등 중의 한 사건으로 인식했으며 그 사건을 통해 조선인이

어떤 입장에 놓여졌는지 대해서도 밝혔다.

이렇게  리튼 보고서 는 다양한 시각으로 만주문제에 접근한 유례없는

독자성을 가진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그 점은 동시기에 출판된 연구결과

들과 비교해 봐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ColonelP.T.Etherton2)andH.HesselTiltman,3)“Manchria：The

2)ColonelP.T.Etherton은 투르키스탄(Turkistan)주재 영국 총영사를 맡은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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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kPitofAsia,”(1932,Jarrolds)는 당시 만주에 대해 비교적 세세하게 논하였

다.만주국이 수립된 요인으로 만주사변과 ‘나카무라(中村)대위 사건’을 언

급하는 등 구미인에 의한 연구 중에서는 흔치 않은 논문이었지만,만보산

사건에 관한 언급은 없다.뿐만 아니라 철도,상조권문제,배일 운동,만주

의 공산주의자까지도 다루었으나,재만 조선인에 대한 언급도 없다.

조사위원회4)에조언을하는전문가집단은7명으로구성되었는데,그구

성원중의한명인C.WalterYoung도만주전문가였다.그의저서인“Japan’s

specialpositioninManchuria,”(1931,TheLordBaltimorePress)에서도 철도를비롯

한 일본의 만주 권익에 대해 언급했지만 재만 조선인에 대한 내용은 없다.

따라서  리튼 보고서 는 시간을 들인 실지조사,면접,그리고 편지로 의

견을 접하여 작성되어 다각적인 시야를 확보하면서 만주의 실상에 근접하

려했기에,만보산사건,나아가서재만조선인문제를구명하는중요한단

초가 되리라 생각된다.본고에서는 国立公文書館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満

州事変(支那兵ノ満鉄柳条溝爆破ニ因ル日、支軍衝突関係)／善後措置関係／国際連盟

支那調査員関係／報告書関係(日、支両国意見書ヲ含ム)  제3권(레퍼런스코드B02030461300～

B02030462100)에 수록된  리튼 보고서 의 원문을 이용하였다.5)

중화민국정부대표가제출한서한을기초로,류탸오후사건을계기로발

생한 중일 양국 간의 분쟁에 대해 국제연맹이사회가 9월 30일에 9가지 항

목을결의하였다.그에따르면양국정부가사건의범위를확대하거나상황

을 악화시키지않도록 모든 필요한 수단을 동원하고(제5항),양국의 관계회

복을 촉진하고 달성할 수있도록최대한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고 결의하였

3)H.HessellTiltman은 영국 신문인 DailyExpress의 도쿄 특파원을 제2차 세계대전 기간을 포

함하여 30년간 맡은 인물이고,동아사아나 일본에 관한 저서로 “TheuncensoredFarEast,”

(1937,Jarrolds)나 “TheFarEastcomesnearer,”(1937,Jarrolds)가 있다.

4)국제연맹에서 파견되었던 빅터․블위＝리튼 백작[1876~1947](정식명칭：VictorAlexander

GeorgeRobertBulwer-Lytton,2ndEarlofLytton)이 위원장을 맡은 조사위원회의 정식명칭은

“CommissionofEnquiryintotheSino-JapaneseDispute”(국제연맹 중일분쟁조사위원회)이지만

이하 조사위원회라고 쓴다.

5)이 자료에는 영문 원문과 외무성이 작성한 일본어 번역문이 수록되어 있지만 원문을 참

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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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제6항).하지만 이 결의가 채택되었을 때,논의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일

본군과 영사관 경찰이 신속하게 완전히 철퇴하고,이전의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사회가 중립적인 위원회를 만주에 파견할 수밖에 없다고 표명

하였다.이 제안은 11월 21일에 겨우 일본의 동의를 얻었고 연맹이사회는

1931년 12월 10일 정식으로 조사위원회 설치를 결정하였다.6)

조사위원회위원들은연맹이사회에서선출되었고중일양국의동의를얻

어,1932년 1월 14일에 이탈리아인(H.E.CountALDROVANDI),프랑스인(Général

deDivisionHenriCLAUDEL),영국인(TheRt.Hon.TheEARLOFLYTTON,P.C.,

G.C.S.I.,G.C.S.E.),미국인(Major-GeneralFrankRossMCCOY),독일인(H.E.Dr.

HeinrichSCHNEE)5명이 뽑혔다.그리고 1월 21일에 리튼 백작7)이 위원장으

로 뽑혔고 조사위원회에 전문적인 조언을 할 전문가 7명이 선출되었다.8)

조사위원회는분쟁의 중심지역인 만주로 가기 전에,중일 양국의 이익을

확인하기 위해 중일 정부 및 여러 가지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만났다.

1932년2월29일부터도쿄를 기점으로 7월 20일까지 조사를실행하였다.9)

방문한 곳은도쿄,상하이,난징,베이징,만주등이며만주에 6주간 체재하

였다.면접 조사한 사람은 각국 정부의 중요한 인물만은 아니었다.만주에

서는 면접조사한현지 주민들의대부분은일본이나만주국이미리 준비해

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본심을 털어놓지 않는 것을조사위원회가

미리 인식하기도 하였다.10)따라서 조사위원회는 다각적인 관점에서 신중

하게 조사를 시행했다고 할 수 있다.다음 장에서는 만보산 사건에 대해서

6)外務省,1932,｢서론｣ 満州事変(支那兵ノ満鉄柳条溝爆破ニ因ル日、支軍衝突関係)善後措置関

係 国際連盟支那調査員関係報告書関係(日、支両国意見書ヲ含ム) 3,国立公文書館アジア歴史資

料センター,레퍼런스코드B02030461400,화면번호0158~0159(이하부터는 ｢장,(절)｣ 満洲事

変報告書関係 3,레퍼런스코드,화면번호 순서로 쓴다).

7)리튼은 1920년에 인도성 정무차관,1922년에 벵갈(Bengal)총독을 역임하며 1925년부터 수

년간 인도 임시 총독직도 맡는 등 주로 아시아에서 많은 직무를 맡았다(1974,“TheNew

EncyclopædiaBritannica”15thEdition7,EncyclopædiaBritannica,596쪽).

8)｢서론｣ 満洲事変報告書関係 3,B02030461400,0164~0166.

9)앞의 자료 및 付録 ｢極東ニ於ケル国際連盟調査委員会ノ旅程｣( 満洲事変報告書関係 3,B02030461300,

0146~0156).

10)｢서론｣ 満洲事変報告書関係 3,B02030461400,0162~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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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서술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조사위원회가 파악한 만보산 사건

1) 만보산 사건의 실태와 조선에서 발생한 배화(排華) 폭동

조사위원회가확인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장춘 근교의 만보산에서 중국

인 중개인 학영덕(郝永德)이 ‘長農田稻公司’를 위해 중국인 지주로부터 1931

년 4월 16일부의 계약에 따라 넓은 토지 1구역을 상조하였다.그 계약에는

“현장(縣長)이 그 계약조건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당연히 계약은 무효가 된

다”라는조건이있었다.하지만중국관헌에의한공식승인없이학영덕은

빌린 토지 1구획을 조선인 단체에 전대(재상조)하였다.

제2계약에서는“전대에대해공적인승인이필요하다”는조항이없었기

때문에,조선인은중국관헌의승인을받지않고제2계약이체결된직후수

마일에 이르는 관개용수로와 부속수로를 개착하기 시작하여 이통강(伊通河)

에서 물을 끌어들여 수전경작(水田耕作)에 이용하려고 하였다.이 수로는 지

형적으로상조계약당사자가아닌 중국인 농지의 넓은범위를가로질러조

성되었다.조사위원회는 이 관개용수로가 현지 중국인의 반대 운동을 일으

킨근원적인원인이라고지적하였다.중국인농민들은,수로가자신들의소

유지를 가로지른 문제에 대해 만보산당국에항의하면서당국이중국인농

민편에서주기를간청하였다.그결과,중국지방관헌이경찰을현장에파

견하여 조선인에게 당장 개착 작업을 중지하고 해당 토지에서 퇴거하라고

명령하였다.한편,일본 측에서는 재장춘 일본 영사가 조선인을 보호하기

위해영사관경찰관을파견하였다.현지에서중국과일본대표자간의교섭

으로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6월 8일에 양국은 각각 경찰대를 철수시키고 만보산 사태를 공동조사할



14 만주연구 제11집

것에 동의하였다.이 조사로 제1차 상조계약에서 중국 현장의 승인이 필요

하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아직 승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

다.하지만 공동조사원의 의견에따르면,중국측은 조선인의관개용수로가

중국인 농지를 가로질러 토지 소유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일

본 측은 조선인이 작업을 중단할 이유가 없고,아무런 과실도 없는 조선인

이 상조계약 절차에서 잘못이 있다는이유로퇴거되는것은 부당하다고주

장했기때문에11)양국의의견이일치되지않았다.그후머지않아조선인은

일본 영사관 경찰의 원조를 받아 용수로 개착을 재개하였다.12)

조사위원회는이일련의상황이7월1일의사건발발을초래하였다고파

악하였다.관개용수로로인해소유지가분단된400명의중국인농민단체가

농기구나 창으로 조선인을 내쫓고 용수로를 막아버리는 상황에 이르렀다.

일본 영사관 경찰은중국인농민을쫓아내면서조선인을보호하기 위해라

이플 총을 발포했지만사상자는 나오지 않았다.중국인농민은 철수했지만,

일본 경찰은 조선인이 용수로와 이퉁강을 막는댐을완성할 때까지 현지에

남았다.7월 1일 사건 후,중국 지방 관헌은 재장춘일본영사에게일본영

사관 경찰과 조선인의 행동에 대해 계속 항의하였다.13)

만보산사건보다더욱심각했던것은이분쟁에대한조선의반응이었다.

7월 1일 만보산에서 발생한 사태를 충격적으로 쓴 기사가 일본과 조선의

11)즉,학영덕이 중국인 지주에게 토지를 빌린 원래의 상조계약에는 장춘현장의 허가를 얻

은 후에 계약이 효과를 발휘한다는 규정이 있었다.하지만 학영덕과 조선인 농민들의 계

약에는 중국관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하는 조건은 없었다.따라서 일본은 조선인 농

민이 학영덕과의 계약만으로 개착공사를 시작한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였다.이 내용

에 대해 朴永錫은 학영덕이 길림성 정부와 만보산 제3구 공안국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얻었다는 사실을 중국 측 사료에서 확인하였다.그러나 그것은 현장의 허가가 아니기 때

문에 상조계약은 정식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근거를 상세히 밝혔다.그와 더불

어 일본은 정식으로 승인을 얻었다고 반론을 하였다는 것 또한 지적하였다(위의 万宝山

事件研究―日本帝国主義の大陸侵略政策の一環として― ,100~101쪽).다만  리튼 보고서 에

서는 일본의 주장에서 상조계약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한 것만 채용하였다.

12)｢제3장 중일 간 만주문제(1931년 9월 18일전),제6절 만보산 사건과 배화(排華)폭동｣ 満

洲事変報告書関係 3,B02030461700,0239~0240(이하부터는제3장의 장 제목을 생략한다).

13)｢3,제6절 만보산 사건과 배화(排華)폭동｣ 満洲事変報告書関係 3,B02030461700,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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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에 실리자 조선 각지에서 중국인 배척 운동이 일어났다.폭동은 7월 3

일에인천에서처음으로발생하였고,급속히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갔다.중

국의공식적인보고를기초로한성명에따르면중국인사망자는127명,부

상자는 393명이었고 250만 엔 상당의 재산이 파괴되었다고 하였다.

이 폭동에 대해 중국은 조선에 주재하는 일본 관헌에게 큰 책임이 있다

고 규탄하였다.그들은 폭동을 막을 수단을 전혀 취하지 않았고 중국인의

생명과 재산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결과에이르기까지폭동을진압하지않

았기때문이다.또한일본과조선의신문이만보산사건으로중국인거류민

에 대한조선인민중의 증오심을부추기는충격적이고부정확한기사를실

은 것에 대해 저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그러나 일본 측은 “이

러한 폭동은 자발적이고 민족적인 감정의 분출로 초래된 것”이므로,일본

당국은 가능한 선에서 신속한 조치로 진압하였다고 주장하였다.14)

일본정부는중국정부의항의에7월15일의폭동에대해서유감을표명

하고 사망자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불하였다.15)조사위원회는 중국의 주장

을다음과같이파악하였다.만보산에서일어난분쟁은조선인거주권과토

지임차특권이1909년9월4일‘만주에관한청일협약(間島ニ關スル日淸協約)’

(이하,간도협약라고 쓴다)에 의거하였는데,그 협약은 간도 이외의 지역에는

영향이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조선인이 거주권이 없는 곳에거주한것

과,일본영사관경찰을중국에주재시킨사실에항의하며중국이만보산으

로수많은경찰을파견한것이7월1일의사건을초래하였다고판단하였다.

한편,일본은 1915년 5월 25일에 조인된 ‘남만주 및 동부내몽고에 관한

조약(南滿洲及東部內蒙古ニ關スル條約)’(이하,남만동몽조약라고 쓴다)이 시행되면서,

조선인에게도 일본인과 같은 거주권과 상조권이 있다고 주장하였다.또한

일본은조선인이성실하게자신들의쌀을생산하려고한것이며,토지임차

절차를 준비한 중국인 중개인이 위법 행위를 한 것에는 책임질 수 없다고

14)앞의 자료.

15)앞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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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하였다.일본 정부는 만보산에서 영사관 경찰 철수에 동의했지만 조선

소작농은 계속 남아서 논농사를 지었다.만보산 사건이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주사변이 일어나게 되었다.16)

2) 간도협약과 남만동몽조약에 대한 일본의 해석

중일양국의거주권및상조권에대한대립된주장을구체적으로살펴보

면다음과같다.일본은중국에게이른바‘21개조요구’를하였고그중제2

호 안건으로 1915년 5월 25일에 남만동몽조약이 조인되었다.이에 따라

1915년 8월 13일 일본은 각의에서 간도협약 중에 조선인의 간도 거주권을

인정한 제3조,청나라가 간도 거주 조선인에게 재판 관할권과 행정적인 지

배권행사를인정한제4조,간도거주조선인이소유한토지와집은청나라

정부의보호하에있는것과두만강을왕래할수있는권리를인정한제5조

의 대부분을 소멸시키는 대신에 남만동몽조약을 간도에 적용시킬 것을 결

정하였다.토지를상조할권리에대해서는“일본국민은남만주에서각종상

공업상의건물을건설하기위해,혹은농업을경영하기위해필요한토지를

상조17)할 수 있다”라는 남만동몽조약 제2조가 있다.그 외에 간도 거주 조

선인의 처우 전반에 관계되는 조문에는 남만주에서 자유롭게 거주하거나

왕래하며상공업 등의업무에종사하는것을 인정한 제3조와,‘피고주의’에

의거하여양국이 상호간영사재판권을 보유하는것을인정한 제5조 제2항

이 있다.

간도 거주 조선인을 일본 국민으로 간주하여 간도협약을 폐기하며,남만

동몽조약을 간도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일본이 간도 거주 조선인에게 인적

지배권을행사할수있고,또한일본국민으로반영구적으로오랫동안토지

를 상조할 수 있는 권리를 간도에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리하였

16)｢3,제6절 만보산 사건과 배화(排華)폭동｣ 満洲事変報告書関係 3,B02030461700,0242.

17)제2조에 기재된 상조(商租)에는 30년간까지의 오랜 기한부로도 무조건으로 갱신할 수 있

는 조차를 포함한다(外務省編,1968,｢南満州及東部内蒙古条約ニ関スル条約第二条ニ規定ス

ル商租ノ解釈ニ関スル交換公文｣ 日本外交文書  大正4年3상권,513~5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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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하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남만동몽조약의 조문을 조선인이 많이 거주하

는 간도에적용해야되는지여부에대해서일본 외무성과 조선총독부사이

에 의견 대립이 있었다.

남만동몽조약이체결된 후,1915년 6월 17일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

총독은 가토 다카아키(加藤高明)외무대신에게 남만동몽조약을 시행할 경우,

간도협약에 저촉되는 조항은 당연히 간도협약이 실효하여 간도 거주 조선

인도일본인과같이남만동몽조약이 적용되는것이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외무상의 회시를 제시하라는 내용의 공한을 보냈다.18)6월 18일 스즈키 요

타로(鈴木要太郎)간도총영사대리도간도협약제3,4조는남만동몽조약으로

인해 소멸한다고 간주해도 되는지 여부를 청훈(請訓)하였다.6월 17,18일에

각각조선총독과간도총영사대리가같은공문을외무대신에게송부한사

실을 보면 양자가 이전부터 밀접한 관계가 있던 것을 알 수 있다.또한 외

무대신이데라우치총독과 스즈키 간도 총영사대리에게보낸답변도거의

같은 내용이었다.스즈키에 대한 가토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간도협약은

특별지방에관한특수협약이기때문에제3조및제4조는종래대로실행

된다고 이해하는것이 지당하지만 남만동몽조약과간도협약의 관계에관한

해석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결정을 미루려는 방침이므로 스즈키 간도 총

영사 대리도 그렇게 조치하라는 애매한 내용이었다.19)

이러한 외무성 태도에 불만을 품은 데라우치 총독은 1915년 7월 7일에

다시 가토 외무대신에게 다음 3가지 의견을 보냈다.

1.재만 조선인과 생활 형태가 같은데도 불구하고,만주 내에서 간도 거

주 조선인에게만 중국 법권이 미쳐 일본 영사재판을 받을 수 없다.

2.만주에 사는 조선인 사이에 처우의 차이가 생길 뿐만 아니라,일본인

과 조선인 사이에서 소송 사건이 일어났을 때 따라야 하는 법이 달라

18)井上学,1963,｢日本帝国主義と間島問題―1910․20年代前半―｣ 朝鮮史研究会論文集 10,42쪽.

19)外務省外交史料館所蔵,1998, 外務省警察史４ 間島ノ部19 ,不二出版,1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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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기 어렵다.

3.만주내간도거주조선인만중국법권에복종하게 되면,간도가조선

민족독립운동의 근거지로서의 성격을 더욱 더 강화하게 된다.20)

또한,거의같은내용의의견을스즈키총영사대리도품신하였다.이 시

점에 이르러 정부는 현지 조선인에 대한 정책상,간도협약과 남만동몽조약

의관계에대해더신중히검토하였다.그결과,데라우치총독의의견을채

용하는 것이 득책이라고 인정하고,1915년 8월 13일에 각의 결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책상 및 실제상의 便否를 고려하고 신 조약을 참조하면,결국,간도협

약 제 3조 및 제 4조 전체,그리고 제 5조 규정 대부분은 소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조치하는 것이 제국 입장에 유리하며 이론에도 적합하다고 인정하

기 때문에,제국 정부는 지금으로서는 중국 정부에 대해,특히 해당하는 간

도협약의 조문을 폐기하는 것에 대해 통보나 교섭도 행하지 않을 것이다.

일․중 신 조약에 저촉되는 규정은 당연히 소멸되어야 하는데,만몽에 관한

신 조약 실시 기일[1915년 8월 25일]후,간도 조선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신 조약을 적용하면,후일 중국 측에서 일본 관헌의 처치에 대해 항의할 것

이 예상되므로,실제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때 비로소 설명하고자 한다.

[밑줄은 인용자].21)

외무성의 입장 보다 조선총독부의 강한 의향이 반영되어 간도협약의 제

3,4,5조는소멸되는대신에남만동몽조약이 일본국민이라고간주되는이

주한 조선인(간도를 포함한 남만주 및 동부내몽고 일대에 거주하는)에게도 적용된

다고 하는 주장이 채택되었다.하지만 이 각의 결정은 일본이 중국에 대해

일방적으로 결정한 방침이었고,중국에서 항의가 있은 경우에 비로소 설명

하게 되었다.일본이 중국의 이해를 얻지 않았기 때문에 후에 갈등이나 항

20)앞의 자료.

21)앞의 자료,1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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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을 초래하게 될 것이 분명하였다.즉,1915년 8월의 각의결정은 재만 조

선인에 관한 중일 간 분쟁의 주요인이었다.

3.재만 조선인의 어려움과 조사위원회의 배려

1) 재만 조선인과 중일의 이해관계

조사위원회에서는 만보산 사건이 만주사변을 야기한 원인이라는 견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일반적으로 만보산 사건은 ‘나카

무라(中村)대위 사건’22)과 더불어 만주사변 발발의 요인으로 보지만,만보

산사건은원래의사건이가진성질에비해훨씬과장되었다고지적하였다.

만보산사건은사망자도없으며,과거수년간만주에서일어난중국과일

본군부,혹은경찰간의충돌중에서도심각한수준이아니라고보았다.문

제는 한국에서 한국인에 의한 중국인 거류민에 대한 심각한 공격행동이고,

더나아가중국인배척폭동이중국의排日 보이콧을다시일으켰다는것이

다.23)

조사위원회는보고서에서만보산사건의원인으로상조권에대해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상조권은 1915년 남만동몽조약에서 유래하지만,중국 측

22) 리튼 보고서 는 ‘나카무라 대위 사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일본 육군 현역

장교 나카무라 신타로(中村震太郞)대위는 이미 일본 정부가 인정한 대로,일본군이 명령

한 임무를 받았다.하얼빈을 지나던 중 대위는 중국 관헌의 여권 검사를 받았지만 농업

용 여권을 제시하여 신분을 속였다.대위는 무기도 휴대했으며,중국에 따르면 의료 목

적이 아닌 마약 등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6월 9일에 수행원들과 같이 타오난(洮南)

부근에서 중국인 병사에게 구속되어,6월 27일 무렵에 총살되어 주검이 소각되었다.일

본 육군 현역장교의 사건은 다른 어느 사건보다도 일본인을 격분시켰고,이에 만주에 관

한 중․일 현안의 해결을 위해 군사적인 수단을 지지하는 기운이 높아졌으며,강경하고

신속한 군사 행동을 취하는 것은 정당화되었다.일본과 만주에서는 대중집회가 열렸고,

9월의 전반에 일본 신문은 중국이 얕보지 못하도록 모든 문제는 군사력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반복 보도하여 국민감정을 선동하였다 (｢3,제7절 나카무라 대위 사건｣ 満洲

事変報告書関係 3,B02030461700,0243,0245~0247).

23)｢3,제6절 만보산 사건과 배화(排華)폭동｣ 満洲事変報告書関係 3,B02030461700,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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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상조,구매,저당중 어느 수단을사용해서라도 만주에서 토지를 획득하

려는일본측의욕구를‘만주를산다’고하는국가적책략의증거로해석하

였다.그로인해1931년9월까지중국에서전개된국권회복운동이최고조

에이른1927,1928년에는일본에대한중국관헌의방해행위가더욱활발

히 전개되었다.24)일본인이 토지를 조차하는 것은 省令과 地方令을 제정해

여러 장해물을 만들었고,일본인에게 토지를 조차하는 경우에도 형법으로

처벌하도록기획하였다.구체적으로상조를인정하는경우에도미리지불해

야 되는 특별 납부금이나 세금을 부과한다든지 벌칙을 부과하겠다고 협박

하면서 지방 관리가 일본인에게 전대 허가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다든지

중국지방관리에게처벌하겠다고 위협하는명령을내림으로써 일본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러한 장해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상조하거나 설사 중국 법정에서 소유

권은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담보권을 행사하여 토지를 획득하였다.이러한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일본 금융업자 중에서도 큰 금융회사가 획득했는데,

큰 회사들의 일부는처음부터 광대한범위의토지를획득할 목적으로만들

어졌다.일본의 공식자료에 의하면 일본이 만주 전토와 열하성에서 조차한

토지의 총면적은,1922~1923년에서는 약 8만 에이커(acre)였지만 1931년에

는 50만 에이커(acre)이상으로 늘어났다.이 총면적 안에는 남만동몽조약에

포함되지 않는 북만주에서 상조하여 획득한 토지도 포함되어 있다.조사위

원회는 위 사항들을 밝히면서 오랜 시간에 걸친 일본 측의 토지 상조권에

관한 중․일 양국 간의 논쟁은 대립하고 있는 양국 정책의 근본적인 갈등

에서 비롯되었다는 견해를 보였다.25)또한 조사위원회는 상조권을 둘러싼

중일양국간의분쟁으로인한조선인의처지에대해서도주목하였다.조선

인이개항장이외의지역에서거주하거나직업에종사하는권리,또는간도

24)｢3,제4절 1915년의 남만동몽조약 및 교환공문과 관련된 제문제｣ 満洲事変報告書関係 3,

B02030461600,0228~0229.

25)앞의 자료,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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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의 만주에서 토지를 상조하거나 획득하는 권리 등을 시인하는지 여부에

관해 중․일 양국은 아직 합의하지 않았다.조선 출신 만주 이민의 자손이

나중국에귀화한조선인은만주에토지소유권및상조권으로농지를소유

하고있지만,대다수조선인이그저소작농으로중국인지주와토지를상조

하는 계약을 맺고 논농사를 지을 뿐이었다.이러한 계약은 보통 1~3년 기

한이고,갱신여부는 지주의 자유 재량에 달려 있었다.26)

중국도벼농사지대를늘리는것을원하는동시에토지가 일본인의손에

넘어가지않도록조선인을소작농으로고용하였다.일본은조선인을귀화시

켜 토지를획득하게하고만주에서생산되는쌀을 일본으로 수출하려는목

적을 위해27)조선인의 귀화는 일본 정부에 이점이 많기 때문에 조선인 귀

화 인정 여부에 대해 일본 정부 내에서 의견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된다

고 분석하였다.28)

이상의 내용에 기초하여,조사위원회는 중국에게조선인이란 수전경작의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일본에의한토지 수탈의 첨병이기도 하며,일본에

게조선인의귀화라는방법은관할권이미치지못하게되는위험이있는반

면일본에게토지를가져다줄수있다.즉,양국의이해가교착하는틈새에

놓인 재만 조선인을 주목해야 한다고 인식하였던 것이다.조사위원회는 만

보산 사건의 당사자인 조선인에 대해서도 다루었다.1914년 중화민국 국적

법에서는,타국에귀화하는것이법적으로가능한외국인에한해중국에귀

화할 수 있었다.1929년의 개정 국적법은 중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외국인에게원래의국적 상실을 요구하는 조문이 없었기때문에일본은국

적법을 조선에 적용하지 않았지만,그러한 귀화는 일본법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하지만 그럼에도 만주의 많은 조선인이 귀화했

26)｢3,제5절 만주의 조선인 문제｣ 満洲事変報告書関係 ３,B02030461600,B02030461700,

0231~0232.

27)조사위원회는 일본이 만주에서 쌀을 일본으로 수출시키려고 했지만 중국이 수출을 제한

하기 때문에 그 목적은 충분히 달성하지 못한다고 지적하였다(｢3,제5절 만주의 조선인

문제｣ 満洲事変報告書関係 ３,B02030461700,0233).

28)앞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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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특히 일본 영사관이 비교적 개입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총 조선인 인

구의 5~20%가 중국에 귀화하였다.29)

조사위원회는,재만조선인의이중국적문제가중국정부와만주의성당

국에영향을미쳤고,양측모두조선인의무차별적인귀화에혐오감을품고

있다고 파악하였다.그 이유로는,조선인이일시적으로 중국국적을취득함

으로써 일본에 의한 토지 취득 정책의 잠재적인 첨병이 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따라서 1930년 9월에 길림성 정부는 성전체의 토지 매매를 관리

하기 위해귀화조선인이토지를매수할 때는 중국인으로서 만주에 영구히

거주할 수단으로 토지를 사려고 하는지,또한 특정 일본인을 위해 토지를

사려고 하는지를 판별하기 위해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30).

하지만 길림성 지방 관리의 태도에 일관성이 없었다.지위가 높은 관리의

명령에는 따르면서도,빈번하게 성정부나 난징 국민정부의 정식 증명서를

발급받지않고,조선인에게일시적인 귀화증서를 발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지방관리는특히일본영사관에서멀리떨어진지역에서일시적인귀

화 증명서를 쉽게 발급하였다.물론 지방 관리는 조선인 구축 정책을 실행

하였지만일시적인귀화를 인정하는 것은 주로귀화수수료를취득하고싶

었기 때문이었다.한편 일부 일본인은 조선인을 일시적으로 귀화시켜 지주

로서이용하거나토지를양도하게하는것을일본측이묵과하고있다고중

국인은 주장하였다.

다만 일본 관헌은 일반적으로는 조선인의귀화에 찬성하지 않으면서,가

능한 한 일본의 관할권이 미치게 하려 하였다.일본은 중국 내에서 영사재

29)앞의 자료,0233~0234.

30)1930년 9월에 길림성 정부 주석 張作相이 내놓은｢鮮人帰化奨励ニ関スル吉林省政府訓令｣(｢第

10章 間島在住朝鮮人の 生活状況 別紙第5号鮮人［まま］ノ帰化奨励ニ関スル吉林省政府訓令｣

 間島問題調書 昭和6年4月調 ,B02130106600,0418~0419)이고 토지 매매에 대한 법령은

1929년 11월 6일부 ｢帰化鮮人［まま］ノ土地売買ニ関スル訓令｣이다.제1조에는 귀화조선인

이 토지를 구매하려고 할 때,구입할 토지는 확실하게 자기 경작용이 되고 장래 외국인

혹은 미입적 조선인에게 넘기거나 매매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시킨 후,보증인을

준비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었다(朝鮮総督府警務局,1931, 間島問題の 経過と移住鮮人 ,

1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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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권을 보유하고 있었기에,필연적인 귀결로써 만주에 있는 영사관 경찰을

유지할권리를조선인에게미쳤다.하지만이일본의정책은중국과의끝없

는분쟁의근원이되었다.일본은표면상조선인을보호하기위한다고했지

만,조선인의 토지와 가옥을 수사하고 압류할 권리는 당연하다고 판단하며

실행하였다.특히조선인이독립운동이나공산주의운동에가담하고있는지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압박이 더욱 심각하였다.31)

1927년 4월에 세워진 난징 국민정부에 대해,베이징에서 내쫓긴 동북군

도12월에는난징정부측에따른다는의지를표명했지만,그시기부터재만

조선인에대한 중국의 박해가 더욱심해졌다고일본측은 조사위원회에주

장하였다.만주 중앙 및 지방관청에 의해 공포된 수많은 규칙이 조선인을

억압하는 중국의 명확한 증거로 조사위원회에 제출되었다.규칙 내용을 대

별하면,‘조선인에대한강제귀화.그에따르지않으면조선인을수전지대

부터배척하려는규칙’과‘터무니없는세를매기면서집과토지에대한상

조 및 조차(租借)계약을 맺는 것을 방해하는 규칙’의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

또한일본정부에서지원금을받던조선인민회는특히박해를받는대상이

되었다.구체적으로 조선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중국인 학교는 폐쇄되었고

다른조선인농민에비해조선인민회에게는공갈에의한징수나잔학행위

가 허락되었다.중국은 이런 비귀화 조선인에게 차별적인 명령을 하였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1927년 이래 만주의 중국 관헌은 귀화하지 않는

이상 일본의 관할권이 수반되기 때문에 만주에조선인이침투하는 것은하

나의 위협이라고 판단하여 방해하려 하였다32).하지만 중국은 조선인에 대

한잔학행위가일본에의해묵인되었다고조사위원회에주장하였다.즉조

선인의 대다수는 훨씬 반일적이며 조국이 일본에 병합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만약정치적이나경제적인곤란을겪지않았더라면조선을결코떠

31)｢3,제5절 만주의 조선인 문제｣ 満洲事変報告書関係 ３,B02030461600,B02030461700,

0234~0235.

32)앞의 자료,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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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않았을 것이며,일반적으로 만주에서 일본의 감시에서 벗어나려 한다

는 것을조사위원회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하여 중국은 조선인에게가혹

한 귀화 정책을 감행하는 것을 정당화하였다.33)더욱이 “중국인 농민이 조

선인 농민과 심한 경제적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고 보면,중국 관헌이

자국 농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그 권리를 옹호해야 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라고 호소하였다.34)

2) 조사위원회가 재만 조선인에게 한 배려

중국인과 일본인 사이에 놓인 조선인에 대해 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일본의주장과재만조선인이애처로운곤경에빠진사실에대해

완전무결한 신빙성이 있다고도 생각되지 않고,억압 수단이 완전히 부당한

것이라고도결론짓지않지만,만주의한지역에있는조선인에게중국측이

취하는행동은진실된것이라고확신한다.만주에있는규모가큰소수민족

인조선인이토지상조문제,재판관할권문제및1931년9월의만주사변의

전조를 형성한 경제대립에관한중일의 분쟁을 일으켰다는 것은 명백하다

고간주하였다.조선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다음과같이 판단하였다.대

다수가 중국과 일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생계를 유지하기 바라지만,그 중

에서는 중국과 일본 각국,혹은 양국에서 달갑지 않은 조선인이란 낙인이

찍힌 그룹이있다.그 중에는 독립운동자,공산주의자,밀수업자,마약판매

인,중국인 비적과 결탁하여 약탈을 하는 조선인이 있다.조선인 농민조차

도교활한중국지주로인해부채를떠안는경향이있고,빈번하게쉽게억

압받는다.35)따라서조사위원회는재만조선인이중국과일본대립관계사

33)앞의 자료,0238.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 1925년에 체결되는 이른바 ｢미쓰

야 협정(三矢協定)｣(｢不逞鮮人ノ取締方ニ関シ双方ノ協定｣)이다.이 협정은 일본과 중국 사이에

서 중국 관헌은 조선인의 독립운동가를 신속하게 체포하여 일본으로 넘겨줄 것을 결정하였

다.이 협정을실행에옮기는과정에서 비록조선인에대한억압이 있었더라도,그것은일본

을 이롭게 하기 위한 일이었다고 조사위원회에 호소하였다(같은 자료,0238~0239).

34)앞의 자료,0238~0239.

35)앞의 자료,0237~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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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놓여 박해를 받는다는 인식을 가졌다.재만 조선인에게 행사한 압박

정책은 중국도 인정한 바였다.하지만 ‘나무랄 데 없는 완전한 피해자’라고

는 하지않았으며스스로억압을불러들이는요인을지니고 있다고 파악하

였다.

조사위원회는 조선인에 대한 대면조사36)를 한 후에도 다음과 같이 조선

인에게 신중한 관점을 보였다.

[조선 대표자는 신 국가를 환영한다고 했지만]우리가 만난 조선인이 자

신의 단체를 어느 정도까지 대표하는지는 판단하지 못한다.적어도 일본에

의한 지배를 피해서 이주해 온 정치적 피난민은 일본의 지배력이 커지는 것

을 환영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이 피난민들은 공산주의 선전에 이바지하는

비옥한 토양임을 증명하고 있으며,조선에 있는 혁명 집단과 연락하고 있

다.37)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조사위원회는 재만 조선인에 대해 역사적인

배경과 중일 관계,실제로 박해를 받는 상황을 신중히 판단하여 재만 조선

인은 법적인 처우를 배려해야 하는 존재라고 결론을 도출하였다.38)

36)조사위원회가 가진 목적 중의 하나는 만주국 거주민의 신 ‘국가’에 대한 태도를 확인하

는 것이었다.만주국 거주민의 소수민족으로서는 몽골인,만주인,조선인,백계 러시아인

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제6장 ‘만주국’제3절 ‘만주국’거류민의 의견｣ 満洲事変報告書

関係 3,B02030462000,0308～0309).조사위원회 앞으로 공적 단체 및 결사가 진술서를

보냈다.대표단의 대부분이 일본이나 만주국 관헌에서 소개를 받은 것이며,조사위원회

에 제출한 진술은 일본인이 쓰거나 수정한 것이었지만 그 점을 조사위원회는 숙지하고

있었다.또한 면접조사에서도,항상 심한 곤란이 따랐으며 크나큰 위험으로 인해 조사위

원회와 만날 수 없게 되었다고 전해오는 경우도 있었다.

37)앞의 자료,0314.

38)선행연구에서 중일 투쟁에 얽힌 재만 조선인에게 일본과 조선,그리고 중국의 신문 보도

에 대해서 분석되었지만,다른 나라에 이주한 조선인은 이 일련의 사건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있었을까?미국에서 유학 중인한국인 유학생은 ‘TheSino-JapaneseClashinManchuria：

Developments,HistoricalBackground,KoreanPosition’“TheKoreanStudentBulletin”(1931년도

제3호 1931년 10월,國家報勳處,2000, 海外의 韓國獨立運動史料 23美洲篇5,207~211쪽)

에서 만주사변 발발까지의 과거 2,3년간은 갈등이 지속되었는데,그 이유는 중국 측에

서 재만 조선인이 일본 만주침략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따라

서 이런 중국 측의 견해에 대해서 조선인이 의식적으로 스스로 일본에 협력하는 것은

전혀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단언해야 한다고 하였다.하지만 조선인 농민에게 생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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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만동몽조약에의거하여,일본은치외법권적인 지위가 일본인과 조선인

양측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조선인에 대해서는 중일 양국의 의견이 일치하

지 않았기 때문에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즉,거주권과 치외법권이 밀접하

게 관련되어 있다.이 상황을 감안해서 조사위원회는 거주권에 대한 타결

방법을두가지제시하였다.첫째,치외법권이인정된거주권은유지되면서,

새롭게북만주와열하성39)에거주하는일본인과조선인은치외법권이따르

지 않는 거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둘째,일본인은 만주 전역과 열하성이라

면 어디든지 치외법권이 따르는 거주권을 인정하고,조선인은 치외법권이

따르지않는거주권을인정받아야한다.하지만이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

하기 위해서는 각성의 행정기관이더 이상외국으로부터 치외법권이요구

되지 않을 정도의 기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사위원회는 적어도 두 명의 외국인 고문(그 중에 한 명은 일본인)

은 최고재판소에 소속시키고,다른 고문은 다른 재판소에 배속시키는 것이

편의적이라고하였다.이들고문의의견은재판소가판결을내리는모든사

건(외국인을 포함하는)에 대해서 공개된다.더욱 확실한 보호 수단으로 장래

해야할중일간의분쟁조정조약을맺기위한협의를통해서양국합의에

의거해서선발된재판관으로구성되고중국정부및일본정부가각국명의

로,혹은 자국민을 대신하여 제출하는 사안을 다루는 중재재판소를 설립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40)

이라면 중국 관헌이 정중히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정부에 도움을 요

청한 것도 극히 옳은 선택이고,거기에 조국을 잃은 사람들의 슬픔을 느꼈다고 하였다.

39)남만주와 북만주의 구분은 1907년 7일 30일에 체결된 제 1회 러일협약의 추가조약에입

각하여 아래와 같이 정해졌다.｢분계선은 러․한국경의 북서단에서 시작하고 琿春 및 必

爾滕湖 북단을 거쳐서 秀水站에 이르기까지 순서대로 직선을 긋고,秀水站부터는 松花江

을 따라서 嫰江의 하구에 도달하고,여기에서 嫰江의 수로를 거슬러 올라가서 托羅河의

하구에 이른 다음 이 지점에서 托羅河의 수로를 거쳐서 이 강과  그리니치(Greenwich) 동

경 122도와의 교차점에 이른다｣.이 분계선부터 남쪽이 남만주가 된다.또한 내몽고를

동부와 서부로 나눈 것은 1912년 7월 8일에 체결된 제 3회 러일협약 제 2조에서 ｢내몽고

는 베이징의 경도( 그리니치  동경 116도 27분)이고,이 지역을 동서로 2분할한다｣고 결

정되었다(外務省亜細亜局｢乙、対欧米列強関係／(3)日露協約(同秘密協約)｣ 支那ニ於ケル日本

ノ特殊地位／支那問題参考資料 2,Ｂ02130063000,0565~0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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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맺음말

장춘 근교에,중국인 중개인로부터 전대된 농지에서 행해진 조선인 농민

의관개용수로건설이계약과는관계없는중국인의농지를분단하면서그들

의농사를방해하였다.그것이계기가되어조선과중국농민들이대립하였

고,1931년7월1일에는중일관헌을둘러싼충돌및발포사건에이르렀다.

본고에서는이러한만보산사건에대해제3기관인국제연맹에서파견된리

튼 조사단이 조사하면서 사건을 어떻게 파악했는지에 대해 고찰하였다.

원래 조사위원회는 류탸오후 사건으로 시작되었던 중일 분쟁을 조사할

목적으로 파견되었지만,만주뿐만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 빈번했던 중일 충

돌이나 간도를 포함한 만주에 있는중일 간의 이해관계를 역사적으로규명

했고,그 가운데 만보산 사건에도 눈을 돌렸다.조사위원회는 만보산 사건

은일반적으로평가되는정도의심각성이없고그후조선에서발생한중국

인 배척 운동이나 중국의 배일 운동이 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그

가운데주목해야할것은재만조선인의처우문제였는데,위원회에만몽정

책에서체결된남만동몽조약이유효하다고하는일본과1909년에이루어진

간도협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중국의 대립에 그 원인이 있다고 규명하

였다.

조사위원회는 재만 조선인 농민이 중국에 귀화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유

의하였다.조선인이중국에귀화하여중국인으로서획득한토지를일본에게

양도하는조선인이출현하게되었다.중국에게재만조선인이란수전경작의

기능을가지고있지만일본에토지를공급하기위한첨병과같은존재도된

다.또한 조사위원회는 일본에게 조선인은 원래부터 단속의 대상이며 조선

인이 중국에 귀화할경우에는 일본의관할권이미치지못하게되는 위험이

있지만,일본에게토지를가져다주는존재였다고파악하였다.즉,재만조선

40)｢제10장 고찰과 국제연맹이사회에의 제의｣ 満洲事変報告書関係 3,B02030462100,0348~

0350.



28 만주연구 제11집

인은양국의이해관계사이에놓인존재로,국제기관이이를배려해야한다

고명확하게판단했으며,보고서를통해서그사실을세계에알렸다는점에

서 의의 있는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조선인에게 놓여진 상황을 깊게 이해한 조사위원회가 만주에 있

는 조선인의 거주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방법은 다음과 같다.남

만동몽조약을유지하면서북만주및 열하성의일본인과조선인에게는치외

법권이따르지않는거주권을인정한다.혹은일본인은이러한지역어디든

치외법권이따르는거주권이인정되지만조선인은거주권만이인정된다.그

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차선책에 지나지 않고,보다 확실한 보호 수단으로

중일간의 분쟁조정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통해서 양국의 합의에 따

라 선발된 재판관으로 구성된 중재재판소를 성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부기：일본 측 고유명사는 일본한자로 표기함.)

투고일：2011년 5월 14일,심사개시일：2011년 5월 21일,게재확정일：2011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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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Wanbaoshan(萬寶山)Affairand“LyttonReport”：

RegardingTheProblemofKoreansinManchuria

Kobayashi Reiko

HaoYongde(郝永徳),aChinesebroker,subleasedlandtoagroupofKorean

farmersinZhangchun(長春).TheKoreansdugaricepaddyirrigationditchtra-

versinglargeareasoflandthatwerecultivatedbyChinesefarmerswhowerenot

partiestoeitherleasetransaction.Asaresult,onJuly1,1931,theChinese

farmersarmedanddrovetheKoreansaway.WhiletheJapaneseconsularpolice

openedfiretodispersethemob,therewerenocasualties.Thisincidentisknown

astheWanbaoshan(萬寶山)Affair.Inthisreport,Iconsidertheroleofthe

LyttonCommission,athirdpartydispatchedbytheLeagueofNationstoinves-

tigatetheaffair.

TheLyttonCommissionregardedtheWanbaoshanAffairasaminorincident.

ButbecauseoftheprecariousstatusofKoreansinManchuriaandtheirtreat-

mentatthehandsoftheChinese,andbecausethesensationalnewspapercover-

ageinKoreaofwhatoccurredatWanbaoshan—thoughtherewerenocasualties

thepapersclaimedthattwohundredKoreansdied,whicheventuallyledtoseri-

ousattacksbyKoreansuponChineseresidentsinKorea(127Chinesewerekil-

led)and eventuallytotheanti-Japaneseboycottin China—theLytton

Commissioncouldnotbutpayattention.

TheCommissionconsideredtheproblemtobecausedbyoppositionbetween

Japan,whichclaimedthattheSino-JapaneseTreatiesandNotesof1915were

valid,andChina,whichassertedthattheJiandao(間島)Agreementof1909still

stood.TheLyttonCommissionadditionallyfocusedontheproblemofKoreans

naturalizedasChinesecitizensinManchuria.Thisgroupposedboth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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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opportunitiesfortheJapanese.WhileasKoreans,thisgroupwasconsid-

ered“Japanese”andthereforeunderthejurisdictionoftheJapanesegovernment.

IfKoreansinManchurianaturalizedasChinese,Japanmightlostjurisdiction,

butatthesametimethisgrouptendedtocollaboratewiththeJapanese,or

wereatleastusedastoolsoftheJapanesegovernment—manywhonaturalized

wereabletopurchaselandaccordingtoChineselaw,whichtheythenhanded

overtoJapan.Inotherwords,fortheJapanese,theKoreanfarmersin

ManchuriawereameanstoconfiscateManchurianland.

TheLyttonCommissionrecognizedthattheKoreansinManchuriawerestuck

inthemiddleoftheopposingforcesofChinaandJapanandshouldtherefore

receivespecialattention.Thecommissionplayedasignificantroleininforming

allthecountriesoftheworldaboutthesituationofKoreansinManchuria

throughthe“LyttonReport.”

Keywords：theWanbaoshanAffair,“Lytton Report”,TheLyttonCommission,Koreansin
Manchuria,therighttoleaseland




